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-504호

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절차법 

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

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

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3. 4.

강  서  구  청  장

1. 제    목: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2. 공고기간: 2024. 3. 4. ~ 2024. 3. 18.(14일간)

3. 법적근거: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[별표 2]

4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

5. 공시송달 대상

6. 공고내용

   가. 처분내용: 개미인력 강서점 1차 처분(정지 1개월)

                 드림철거&인력 1차 처분(정지 1개월)

                 오늘인력 1차 처분(정지 1개월)

   나. 위반내용: 종사자 변경등록 의무 위반

   다. 의견제출: 2024. 3. 15.(금) 18시 도착 분까지

7. 문의사항: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(☎02-2600-6398)로 문의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

  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사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공시송달사유

개미인력 강서점 송*문
가로공원로 
181, 402호

변경 신고 위반
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

제1항 및 제2항)

정지 1개월
(1차 처분)

폐문 부재

드림철거&인력 조*아
강서로33길 
20, 201호

변경 신고 위반
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

제1항 및 제2항)

정지 1개월
(1차 처분)

폐문 부재

오늘인력 김*헌
방화동로 18, 

2층

변경 신고 위반
(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

제1항 및 제2항)

정지 1개월
(1차 처분)

폐문 부재


